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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자 료
 2019년 9월 10일 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  검 역 정 책 과  과장 장재홍(044-201-2071), 사무관 김지호(2072)/ 제공일: 9월 10일(총 2매)

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방지 해외여행 시 예방수칙 안내

= 발생국 여행자제 및 여행객 불법 휴대축산물 국내 반입금지 등 =

농림축산식품부(장관 김현수)는 지난 해 중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

발생(‘18.8.)한 이후 올해에는 몽골·베트남·캄보디아·미얀마·라오스에

이어 최근 필리핀에서 발생하고 있어 해외여행 시 다음과 같은 예

방수칙을 준수하여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하였다.

* (중국) 160건(홍콩 3건 포함), (몽골) 11건, (베트남) 6083건, (캄보디아) 13건,

(북한) 1건, (라오스) 94건, (미얀마) 3건, (필리핀) 현재 OIE 공식보고는 없음

** 최근 3년간 52개국 발생 : 유럽 15, 아프리카 29, 아시아 8개국

❍ 첫째, 국민들께서는 해외여행 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돼지

농장 등 축산시설을 방문하거나 가축과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

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❍ 둘째, 해외여행 시 외국에서 축산물(음식물 포함)을 구입하여 가져

오지 마시고 휴대하여 반입한 경우 반드시 검역기관에 신고하여

주시기 바랍니다.

* 해외여행객의 휴대 축산물 미신고 시 과태료 등 부과 기준(2019.6.1. 시행)

-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산 돼지고기 및 제품은 1차 500/2차 750/3차 1000만원,

그 외의 경우 1차 100/2차 300/3차 500만원

- 외국인의 경우 과태료를 미납할 경우 재입국 금지와 체류기간 심사강화 등 제재

** 과태료 부과 현황(6월 1일 이후) : 18건(한국4, 중국인6, 우즈베키스탄3,
캄보디아2, 태국·몽골·필리핀 각 1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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❍ 셋째, 축산관계자께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방문을 자제

하여 주시고 축산시설 방문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❍ 넷째, 돼지사육 농가와 축산관계자께서는 부득이 하게 아프리카

돼지열병 발생국을 방문하는 경우 동물검역기관에 반드시 사전

출입국 신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아울러, 귀국 시 검역

기관의 소독조치 및 방역교육을 받으시고, 귀국 후 5일 이상

농장방문을 금지와 여행 시 입었던 의복을 반드시 세탁·소독

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농식품부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해외 여행객이 증가할 것으로

예상되어 특별검역대책기간(9.1.～9.30.)을 운영하고 있으며,

❍ 전국 공항만에서 일제 홍보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사전홍보를

강화하고 여행객 휴대품에 대한 검색과 검역을 강화하여 추진

하고 있다.


